
■ [별표1] <개정 2019.6.3.>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풍향ㆍ풍속계

  가.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경우 지면에서 10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

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지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1.3 배 이상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건물의 폭(width) 만큼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풍향ㆍ풍속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10 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2.5 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2. 온ㆍ습도계

  가. 지면이 잔디로 조성된 백엽상 또는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옥상

인 경우 차광통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백엽상의 밑면은 지면에서 1.0 m ∼ 1.2 m 높이에 위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

며, 온ㆍ습도계는 백엽상 내부에서 지면으로부터 1.2 m ∼ 1.5 m 높이 되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광통은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1.2 m ∼ 2.0 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

며, 2.5 m/s ∼ 10 m/s의 통풍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옥상 설치는 주변

의 환경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라. 지면온도계와 초상온도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온도계 주위 30 cm 이상

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면과 잔디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온ㆍ습도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3 배 이상 이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바. 습도센서는 습도센서에 묻을 수 있는 오염물의 영향과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얇은 금속보호막으로 보호해야 한다.

3. 강수량계

  가. 강수량계 수수구의 높이는 지면 또는 옥상 바닥면에서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강수량계는 주변 장애물로부터 수수구와 장애물 높이 차이의 최소 0.5 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강수량계 주위에 바람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기압계

  가. 대기와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며 견고한 설치대, 보호 장비 등을 갖

추어 악기상, 심한 온도변화 및 바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자료처리기함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료처리기

함체의 설치 위치는 측기탑의 가로대 바로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강수유무계

    차광통이 위치한 곳의 반대편 가로대의 끝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일사ㆍ일조계

  가. 태양고도각 5 ° 이상일 때 그늘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낮시간의 30 % 이상 그늘지는 날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변에 일사ㆍ일조 관측에 영향을 주는 흰색이나 반사가 강한 물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정기적으로 장비의 표면 청소와 정상가동 체크 등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일사ㆍ일조계로부터 10 m 이상의 이격거리에 자료처

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측 신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신호변환기를 

일사ㆍ일조계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적설계

  가. 설치장소는 평평하여야 하며 기류가 수평으로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

  나. 적설판은 주변 장애물과 측기탑 등으로 인한 눈 쌓임 장애가 없는 지면에 수평

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의 복사열이 적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설판 표면은 흰색이어야 하고 바람에 눈이 날리지 않게 거칠기를 두어야 한다.



  다. 적설계 센서 설치 높이는 적설관측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과거 관측자료가 있

는 경우 최심적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